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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의 합리  활용방안

Using Unused Money of Prepaid Transportation Card
10)

조응래

 

홍명기

Ⅰ. 서론

수도권 교통 통합요 제 시행에 따라 환승

할인을 용받기 해서는 교통카드 이용이 필수

이다. 2007년 수도권 교통 통합요 제 시

행 에 74% 수 에 머물던 경기도 교통카드 이

용률은 2011년에 98.9%로 증가하 다. 수도권

에서 이용되는 교통카드는 신용카드와 결합된 후

불형 교통카드 그리고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eB카드의 캐시비와 같은 선불형 카드가 있다. 

선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일정 액을 충 한 후 

사용이 가능한데, 카드의 분실, 훼손, 소액 잔액, 

후불신용카드로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용되지 않

는 교통카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선불형 교통카드 

 3-5년 정도 이용실 이 없는 장기 미사용 교통

카드의 충 선수 은 이용도 되지 못하고 계속 쌓

이게 된다.

｢ 자 융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선불형 교

통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는 이용자가 잔액의 환

을 요구할 경우 약정한 바에 따라 환 해야 하며, 

환 에 한 약정은 약 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재 법령에는 선불형 교통카드의 잔액 환 에 

한 소멸시효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 자 융거

래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

든지 환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통카드 

충 선수 에 한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장기 

미사용 충 선수 의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의 합리 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Ⅱ. 교통카드 충 선수  황

1. 교통카드 이용 황

선불형 교통카드는 일정 액의 돈을 미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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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선불 자지 수단의 환 ) 
①선불 자지 수단을 발행한 융기  는 자

융업자는 선불 자지 수단보유자가 선불 자지
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 을 청구하는 경우에

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 하여야 한다.
② 융기  는 자 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 과 련된 약정을 약 에 기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

자지 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부를 지 한다는 
내용을 약 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 이 재화 는 용

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 자지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 자지 수단의 결함으로 가맹 이 재화 
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 자지 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표 2. 자 융거래법의 선불 자지 수단 환  

규정 [법률 제11461호, 시행 2012.9.2]

제2조(정의)

14. “선불 자지 수단”이라 함은 이  가능한 

 가치가 자  방법으로 장되어 발행

된 증표 는 그 증표에 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

만, 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계인을 포함

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가를 지 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는 용역의 범 가 2

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산업분류

의 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이상일 것

표 1. 자 융거래법상 선불 자지 수단의 정의 

[법률 제11461호, 시행 2012.9.2]

그림 1. 수도권 교통카드의 이용 유율

그림 2. 선불형 교통카드의 발 황

하여 사용하는 카드이며, 후불형 교통카드는 교통

카드기능을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카드 이용 액 

납부 시 정산하는 카드이다. 수도권의 선불형 교통

카드 이용률은 44.1%로 후불형 카드 55.9%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 

선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서울은 한국스마트카드

(KSCC), 경기도와 인천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eB카드와의 계약을 통해 카드 단말기 설치  정

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불형 교통카드 이용률 

44.1%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객이 29.8%, 

eB카드 캐시비 이용객이 11.2%로 악되고 있

다.1)

2. 선불형 교통카드의 환 규정

선불형 교통카드는 ｢ 자 융거래법｣ 제2조 제

14호에 따라 선불 자 지 수단으로 규정되는데, 

이  가능한  가치가 자  방법으로 장

되어 발행된 증표 는 그 증표에 한 정보들을 

의미하며, 자화폐는 제외된다. 선불 자지 수

단은 제3자로부터 재화 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가를 지 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구입할 수 있

는 재화 는 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는 

1)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2012.1),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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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상사시효) 상행 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표 3. 상법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11]

연도 충 액(A) 상환 액(B) 미상환 액(C=A-B)

2004 132,544 121,906 10,638

2005 459,038 446,397 12,641

2006 586,347 580,263 6,084

2007 716,488 706,588 9,900

2008 921,508 906,916 14,592

2009 1,218,230 1,200,184 18,046

계 4,034,155 3,962,254 71,901

자료: 감사원(2011.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서울특별시 기 운 감사-, p.63.

표 4. 티머니 카드의 충 선수  황                                                    (단 : 백만 원)

표 5. 경기도의회의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구 결의안2)

- 교통카드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회 사용미

달 액, 분실카드, 장기 미사용 등으로 인해 발

생되는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업외 이익으

로 산입, 처리하는데 이를 공공자원으로 환원하

여, 공 인 목 에 사용되도록 제도화 필요

- 경기도는 선불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액에 한 

실태조사 실시  환  업무에 극 인 행정지

도․감독, 의할 것을 결의

- 정부는 1년 이상 선불제 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 

잔액은 액 공공의 특별계정으로 이 하고 사용자

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이 환원업무를 행

- 발생되는 이자와 잔액을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

록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 제정 

요구 

- 환원한 미사용액은 교통안 시설 보완이나 뺑소

니 사고 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한 산으로 

활용 제시

제한이 있다.

｢ 자 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형 교통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는 이용자가 잔액의 환 을 요구할 

경우 약정한 바에 따라 환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 법령에는 선불형 교통카드의 잔액 환 에 한 

소멸시효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 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는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 (3

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

효)에서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선불형 교통카드를 발행한 카드사의 환 에 

한 약 에 따르면 환 은 편의 , 충 소, 자

융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환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분 소액 무

기명 카드로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의 환 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교통카드 충 선수  련 논의

2011년 6월 서울시에 한 감사원의 종합감사

에서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에 한 처

분지시 이후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하 다. 감

사원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

용 충 선수  719억 원  이자에 한 활용방안 

모색을 요구하 다. 티머니카드는 서울특별시에서

만 매․충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국 56개 시․도에서 매․충 되고 있으므로 

충 선수  719억 원은 국 56개 시․도에서 

매․충 된 액을 합한 액이다. 따라서 타 지자

체 보유분에 해서도 처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

다고 언 하 다.

특히 최소 지  비 을 제외한 장기 미상환 

2) 경기도의회(2011. 9),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구 결의안에 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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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선수 은 사업자가 업을 통해 거둔 수익이 

아니므로 원칙 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서울시민

을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한, 서울시에서 매․충 된 교통카드의 미

상환 충 잔액을 다른 56개 시․도의 충 선수

과 분리 계리하여 정기 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고 지 하 다. 더욱이 2012년에 한국스마트카드

의 서울시 교통카드 정산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 종료  사업시행자가 미상환 충 잔액의 소

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약서 등에 이를 명

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하 다.

경기도의회에서도 2011년 9월 21일 28명의 

의원이 ‘경기도 선불교통카드 환 업무 강화  선

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 환  

련 개선을 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Ⅲ.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활용방안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을 이용자에게 

환 하지 않고 활용하기 한 법 근거가 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 자 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상법과 마찬가지로 

5년의 채권소멸 시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법령 개정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경우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을 교통 발 기

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극 모색되어야 한다.

1. 교통발 기 의 설치

eB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교통카드 충

잔액은 2012년 5월 기  471억 원이며, 이  3

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액은 80억 원,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액은 30억 원 수 으로 상되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회

사수입이 되나, 교통카드는 자 융거래법에 따

라 기한 없이 리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교통카드

사업자의 충 잔액에 한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

에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불교통카드사업자가 활용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회계처리만 복잡해지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자 융거래법 개정 이라도 eB카드가 보유 

인 미사용 교통카드 충 잔액  5년 이상 미사용

한 충 선수  3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의가 필요하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을 기부  형태로 처리하여 교통 발

기 으로 조성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 업외 이익이자 부채로 리되는 선수

을 기부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 교통발

기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경기도,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eB카드간 MOU 체결을 

통해 구체 인 추진 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조례제정을 통한 기 활용 차 마련

장기 미사용 충 선수  처리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에서 ‘ 교통발 기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충 선수   이자를 활용하기 한 

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재해구

호기 , 노인복지기 , 재난 리기 , 환경보 기

, 지역개발기 , 소기업육성기 , 사회복지기

, 농업발 기  등이 운용되고 있는데 기 의 목

, 조성, 기 의 용도, 기 의 리⋅운용, 기

의 운용계획, 기  심의 원회, 회계 리 등 세부

사항에 한 차 마련이 필요하다.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에 한 환불이 

격히 증가하여 최소 지  비 으로 충당이 불가

능할 경우 경기도 산으로 보 해 주는 장치 등 

제도보완도 필요하다.

3. 교통발 기 을 활용한 사업 추진

교통발 기 은 교통 이용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쓰지 못하는 교통카드 잔액을 모



•논단 •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의 합리  활용방안

38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ol.10 No.1, February 2013

아서 만들어지는 돈인 만큼 주민이 원하는 교

통 개선사업을 심으로 기 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주민들이 원하는 개선사업을 인터넷 등을 통해 

수받고 사업의 우선순 에 해서도 설문을 실

시한 후, 버스정책 원회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사업을 심으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양막 설치, 버스 표지 의 설치와 같이 이용

자들이 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시설을 심으로 기 을 활용하고, 그 시설에

는 교통발 기 으로 건설되었다는 표시를 반

드시 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시

설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을 재원으로 하여 교통 발 기 을 설치하

고, 이 기 을 활용하여 교통 개선사업을 추진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철역  캐시비 충 소에서 충 선수  

환불서비스의 극 추진, 시⋅도별 배분 비율 산정

을 한 기  마련,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

수  활용을 한 법⋅제도 정비를 제안한다.

첫째로, 교통카드 충 잔액 환불에 한 집

인 홍보를 통해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의 이용률을 

증 시킬 필요가 있다. 수도권 철역  캐시비 

충 소에서 충 잔액 환불 서비스를 극 제공하

고, 이후 찾아가지 않는 충 선수 을 교통발

기 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시⋅도별 배분 비율 산정을 한 기

마련이 필요하다. 재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는 5,800만 장, eB카드의 캐시비는 1,560만장, 

롯데 마이비는 1,670만 장이 발 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는데 티머니 카드의 일부는 경

기도민들이 충 하여 이용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지 한 바와 같이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미사용 교

통카드 선수  719억 원(2009년 기 )  타 시

⋅도의 주민이 이용하면서 발생한 장기 미사용 충

선수  보유분 회수를 해서는 시⋅도별 배분 

비율 산정을 한 기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별 

교통카드 충 액, 선불형 교통카드별 이용률 등

의 기 을 용하면 합리 인 배 기 을 마련할 

수 있다. 배분기 에 따라 타 지역 선불교통카드 

사업자에게 교통발 기 의 기부 요청도 가능

하다.

셋째로,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활용

을 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 선수  처리문제는 시⋅도 공통사항

이므로 국 시도지사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 후, 정부  국회에 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2년 11월 30

일 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장기 미사용 선불교통

카드 충  활용 개선’을 건의하 으며 국 시도

지사 의회에서 재 검토 에 있다.

자 융거래법에 ‘선불 자지 수단에 기록된 

잔액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장기 미사용 교통

카드 충 선수  활용을 한 법⋅제도가 마련된

다. 이러한 법  근거가 정비되면 주민이 원하는 

교통 개선사업에 기 이 활용될 수 있도록 ‘

교통발 기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구

체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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